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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1. 

   에 하여 행(Flag state) , 

  사  에 한 한  갖는 것  습

 4ublueway@gmail.com, 044-200-5834

엔해양 약 에도 시 어 다  생, 94 . 1912

한 타 타닉  사고  계   첫 째 해상안1914

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하 라 한다  채택 었다 그리고 “SOLAS” ) . Torrey Canyon

 사고  하여 해양 염 지 약(International Convention 

항만 통  통한 해사 동 약  행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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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원  근 경  개 하  한  해사 동 약   월  었  약  해운업계에  째  2006 2013 8 20 , 4

한 약  간주 고 다  연 는 해운업계가  약  어떻게 행하고 어   는지  하  하여 실시하. , 

다  하여 럽지역  아태지역 항만 통  체가 해사 동 약과  약과    간 . ILO 147 2010~2012 2014~2016

지 한 결함사항  크   결함사항 에 하여 약  후 간  각각 비 하 다 그 결과 아태, ( ), (2013 ) 3 . 

지역에  약  후   간에 약   간보다 결함사항  약  가하 지만  결함건  비 원근 경 2014~2016 2 , 

 결함건  비  럽지역  약 에 고 는 것  나타났다 해사 동 약  보다   행  해 는  약에 2/3 . 

한 아태지역 항만 통  체  검  는  필 하  약  내  한 규 에 하여 동 가 , 

해사  가 드라 나 통 해 과 같  한 근거  공함  통  항만 통 가 시행 도  하여야 한다 한 해사. , 

동 약에 편   약에 한 결함 드  삭 하고 해사 동 약  해당 결함 드  통합하는 한편 원 가   등 ILO 147 , 

사 보  등과  항만 통  결함 드  신 할 필 가 다.

핵심용어 : 해사 동 약 원근 경 항만 통  약 럽지역 항만 통  체 아태지역 항만 통  체 , , , ILO 147 , , 

Abstract :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MLC) aimed to ensure decent working conditions for seafarers and entered into force on August 

20, 2013. It was considered as the fourth pillar in the maritime sector. This paper evaluates how the MLC has been implemented in the field and what 

issues were addressed in the shipping industry. To achieve this,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inspection data of Port State Control (PSC) 

carried out by the Paris MOU and the Tokyo MOU during 2010-2012 and 2014-2016 for deficiencies under the MLC an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No. 147 Convention. This study compared pre-2013 and post-2013 deficiency data according to ship's age, size (gross tonnage) and 

type. The results showed that, although the deficiencies reported by the Tokyo MOU during 2014-2016 were nearly double those from 2010-2012, the 

deficiency share against total deficiencies for the Tokyo MOU remained two thirds of those for the Paris MOU.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Tokyo MOU 

should strengthen its inspection efforts on MLC and ILO should provide clear references, such as guidelines and a unified interpretation for national 

discretions under the MLC for the purpose of harmonized PSC inspections. Additionally, it would be desirable to consolidate the deficiency coding system 

for the MLC by deleting the codes for the ILO No. 147 Convention, which was incorporated into the MLC. It would also be beneficial to add new 

deficiency codes for social security, including seafarers' leave and repatriation. 

Key Words : Maritime Labour Convention, Seafarer's Working Conditions, Port State Control, ILO No. 147 Convention, Paris MOU, Tokyo MOU 



하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MARPOL”

라 한다  에 채택 었다) 1973 .

어 생한  사고   원 훈Amoco Cadiz 1978 , 

격   당직근 에 한 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하 라 한다  채택 었다  약  연Seafarers, “STCW” ) . 

안 과 항만 에 에 한 규 한  여하고 

그  만재  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약  상 약Load Lines), (Merchant Shipping 

하  약 라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ILO 147 ”

한다 등도 러한 항만 통  시행근거  공하고 다) . 

한편  립  동, 1919 (International Labour 

는  원  연  등 원  근Organization; ILO) 1920

경에 한 약  채택하는 등 많   해 지

만 약  지 못하거나 비 한 가도 많지 않아 , 

해사 가 채택한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약만큼  과  내지 못하 다 에 라 그 동안 . 

동 가 채택한 약과 고 등  망라한 통합 해사 동

약 하 라 한다  (Maritime Labor Convention, “MLC” ) 2006

 채택 었다  약   월  었고 원. 2013 8 20 , 

 리  보 하는  등과 SOLAS, MARPOL, STCW 

함께 해사 야  주   약  하나  상하 다4

(Durler, 2010; Lavelle, 2014). 

그 동안 약 행  한 당사   역할MLC , 

약  해운업계에 미  향   약에 MLC MLC 

한 항만 통  행차원에  내  미비  등에 연

가 주  루어 지만 실   약 에  과  , 

하는 연 는  루어지지 않고 다(Bo, 2006; Veganaden, 

2007; Jeon, 2016). 

약   지  지난 시 에   약  MLC 5

얼마나  행 고  어  야가 취약한지  해 

보는 것  상당한 미가 다고 생각 다  통하여 . 

원 근 경과 근 건  얼마나 개 고 는지  악

할  는  지   가능하  다  . 

 하여 원에 한 사 등  할  지만, 

항만 통 라는 객  검 료  하고  한다. 

항만 통 는  항만에 항한 (Port State Control)

 약에 한 각  안 경 격   원, , 

근 경 등  하고 는지 검한 후 결함사항에 하

여 시  취하는 항만당  한 라 할  다.

재 원근 경과  한 항만 통  원  

약 지만  약에 비 가 한 후 아직 MLC , ILO 147 ·

약  비 가 하지 않  항만 에게는  MLC · ILO 147

약  아직도 한 원 다 라   연 에 는 . 

약과  약에 한 결함사항  함께 MLC ILO 147

하 다 그리고  계  동  개  항만 통. 9

 지역 체  가  역사가 고 동  한 곳  

럽지역 항만 통  체(Par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하 라 한다  아태지역 on Port State Control, “Paris MOU” )

항만 통  체(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하 라 한다Control in the Asia-Pacific region, “Tokyo MOU” )

라 할  므    지역 체가 식별한 원근  

 결함사항에 한 통계  하 다. 

 하여 약  후 간  MLC 3 2010 ~  2012

 2014 ~   가 식별한 원근2016 Paris MOU Tokyo MOU

경  항만 통  결함사항 개에 하여  88,812

하 다 결함사항  양 가 개 한 체계. MOU Coding (181, 

 그룹   하182, 183 184 ) , ILO 147

 약  결함사항  그룹 도 포함하여 같  (091 092 )

하 다. 

한 약  동 가 채택한 원 동과 , MLC 

  약  맹  많  보 하  에 계없

 든 에 동 한 규  함  해운시 에

 공 한 경쟁  도하고 지만 태생  한계  하여 

 규  당사  내  하는 재량  많

 허 하고 다 러한 재량 여는 약 당사  약 . 

채택  행  담  감 시키는 항만 통  검사, 

   내규   알  어  에 

항만 통  검시 역 능  하고 다는 것  

고  한다.

국 해사 구  국 노동 구 소  약 2. 

발효요건2.1 

약  하나  규   집행  보하  

해 는 건  갖 어야 한다 해사 가 채택한 . 

나 등  주  약 건   개  SOLAS MARPOL 15

상  비 가 과 그 비 가  합계 복량  계 · ·

상  복량  략 50 상  하고 다 에 비해% . 

 동 가 채택한 원근   약들  

건  해사   약에 비하여  엄격하다. Table 1

 해사  안 과 경 야   약과 

동  원근   약  건  비 하

다 해사   약   개  상  비 가. 15 ·

에 계 상  복량  50 상 가  하고 % 

는 동 는 , 2 ~ 개  비 가 과 그 10 ·

복량  계 복량  25 도만 할 도  그 차% 

가 다. 



동  원 근   개 약  약41 MLC 

에 통합  개 약 에  개 약  개 가만 비 하37 20 2

 할  다 한 아직껏 건  만 하지 못하. , 

는 약도 개나 다8 . 

러한 상  해사 가 채택한 주  약  

 80 상 원  비 가 하거나 비 가 한 가  % · ·

복량   계 상  복량  90  는 것과는 많  %

차 가 다.

동등 우 규  2.2 

각 가  사에 라 약  비 하거나 가 하고, 

 약  한 경우 해당 약  비 한 당사 만 

하는 것   원   약에 한 비1969

엔나 약 항  에  나타나 다 러한 24 3 26 . 

원 에 라  약  체약  에만 하1914 SOLAS 

게 어 었다  약 는 당사  (Ozcayir, 2004). 61

든  다  당사  항만에  한  는 검사원  

검에 다고 규 하고 러한 취지는  , 1974

약 지 어진다 약  약  SOLAS . ILO 147

   약  도  약  약 6.1 ILO 180 18.1 “

당사 만 한다(this Convention shall be binding only upon 

thos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hose ratifications have been 

고 시하고 다registered)” .

그러나  채택  만재 약 는 약  1930 17

당사  여 에 계없  든  에 동 한  

하도  규 하 동동 우 (No more favorable treatment, “

규 라 한다 하고 다 러한 규   만재” ) . 1966

약  항22 , SOLAS 1978 Protocol 2 3 , 

항  항 등에도 MARPOL 5 4 STCW 10 5

어 체약 에 등  도 체약   과 동 한 

규  게 었다. 

 항  약  당사 지 여  계없  항만 통

 검사  항해  하는 든  약 행상태  

동 한  검함  약  당사  당

사 에 비해 누리  사  없어지게 었고 해운시, 

에  에 계없  공 한 경쟁체 가 는 과

 생시 다. 

한 각 가들  약에 가 하도  하는 역할 도 , 

하여 해사  주  약  항만 통  

원   과 만재 약 SOLAS, MARPOL 1 2, STCW, 

 약 등  체약  합계 등 는  계 상

 복량  ( ) 99  고 다% (IMO, 2018).

동 가 지 채택한 원근   , 2005

약에는 동등 우 규 과 같  항  없었고 약 당사, 

만 하도  규 어 므  해사   

약  가지는 보편  갖지 못하고 었다. 

러한 해사  동   약  동등

우 규  차 는  가간  동하  업  하는 

특 에  찾   다 해사   약  규  . , 

상  과 원  역에 사하  에 가간

 동하지만 동   약  보 상  근, 

    거주지  가 운 지역에  착하여 

생 하  다 라  해사   약  가. 

간 공 경쟁에 탕   동 한 규  본  하는 

동   약  가간 사 경, · · ·

 에 라  개별 가가  실 에 합한 규  

 하도  허 하고 는 차 가 다.

해사노동 약3. 

약의 채택배경 및 특징3.1 MLC 

동 가 등 Minimum Age (Sea) Convention (No. 7) 

원근 에 한 약   처  채택한 후 약 개  1920 41

약  채택하 나  약  지 못하 거나, 

 약  경우에도 그 당사  가 많지 않다 비근한 . 

Conventions

Enter into Force

No. of 
Ratification

Aggregate gross 
tonnage

SOLAS 25 States
50 percent of 
World fleet

MARPOL 15 States
50 percent of 
World fleet

International Load Line 
Convention

15 States
7 States each 
with one 
million tonnage

STCW 25 States
50 percent of 
World fleet

Minimum Age, 1920 (No. 7) 2 States -

Wages, Hours of Work and 
Manning 1949 (No. 93)

9 States
15 million 
Gross Tonnage 

Merchant Shipping(Minimum 
Standards), 1976 (No. 147)

10 States
25 percent of 
World fleet

Seafarer's Hours of Work 
and the Manning of Ships, 
1996 (No. 180)

5 States
3 States each 
with one million 
tonnage 

Source: IMO and ILO Home page (ILO, 2018b; IMO, 2018)

Table 1. Comparison of requirements of Enter into force between 

IMO and ILO Conventions 



동  원  가  많  비 가 한 약  , ·

에 채택한  원에 한 건강검진1921 ILO 16 ( ) 

약 재 개 가가 당사  참여하고 다 는 , 82 . 

동  개 원  에 미 지 못하고 는 187

실 다. 

라  동   원근   약  엔해

양 약    94 219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에 regulations” or “applicable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합한지 쟁  여지가   다 나 동  . 

 약  당사 만  하 비당사  지 규, 

할  는 동등 우 규  포함하고 지 않  에 

해사   약과 같  보편   역

할  하 에는 한계  가지고 다.

러한  식하고 동 는  후1990

 원  근  향상하  한  진행하

에  하여 든 , 2000 Joint Maritime Commission

동   해사 약  하나  약  통합하는 업

 시 하 다(Durler, 2010). 

많   끝에  가 채택 었는 그동안 2006 MLC , 

원근  야  주  역할  하   약ILO 147

지도 에 통합  원  리  진하고 보 할 MLC

 는 약  평가 고 다(Abel, 2014; ILO, 2017a). 

는   개   편 어 에MLC 16 5 Title , Title 1

는 연 료 훈   원채 과 체에 , , /

한 규 에는 원채 계약 여 근 식시, Title 2 , , /

간 가 실에  보상 등에 한 규, , , Title 

에는 원 거주  식시   식 등에 한 규3 , 

에는 료보험 사고 보  사 보 보험 등Title 4 , / , 

 규  담고 다 에는  지  규  . Title 5 Title 1 4

행하  한 검사 행 내 행 차  항만 통, , 

 규  담고 다 각 에는    . Title Regulation Part A B

 어 다 는 강행규  후 는 Code . Part A

규 다 들 규 들  직. (Title 1, Regulation 1.1, 

Standard A1.1, Guideline B1.1, Regulation 1.2, Standard A1.2, 

 루고 는Guideline B1.2, Regulation 1.3, ------ ) , 

러한 체계는  사하다STCW .

약  하는 개  동   해사MLC 41

약  개  하 약  규 에 37 , MLC 10

라  여러 약  개 하는 과가 다(International 

 들  약  비Labour Office, 2015). , ILO 147

한 가가 약  비 할 경우  가는 동MLC , 

  약에  동 탈퇴 는 과가 생하게 어 147

다  월 재  약  비 한 개  . 2018 9 ILO 147 56

 약  비 가 하지 않  집트 미 브라질 같MLC · , , 

 개  여   약  당사  지  지하고 14

지만 본 도 라 리아   럽지역 항만, , , 

통  체 원  같  약  비 가 한 가는 MLC ·

 약에  동 탈퇴한 상태가 어 다(ILO, 2018a). 

한 에 통합  개 약에는 새 운 당사  가 할 , MLC 37

 없게 하는 과도 다(ILO, 2018a). 

약의 용3.2 MLC 

통   주  리   하

 원에 한 리 지만  약  다  약과 다, 

게 도 원  하고  에 도 원

 리  보 하고 다(Cartner, 2014). 

 약  상업 동에 사하는 든 에 지만, 

 에 라 어 함  통   운항2.4 , 

하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에 . 2.1(i)

라 각 가  규 에 라 내 폐쇄해역 는 안 한 해역, 

에 한 역만 운항하는  에    

다.

어  사람  원  할지는  결 하지만 우, 

리나라  경우 도 사 리 실습생 등  원  , , 

간주하지 않고 다(ILO, 2018c).

약에 의한 항만국통  3.3 MLC 

약  동   해사 약 에  신MLC 

라고 할  는 것  해사  항만 통  동

등 우 항  도 한 것  항만  비당사  에 

해 도  약  할  게 었다는 것 다. 

 약   규  가 그 동안 동5.4 5.2

 해사 동 계 약  항만 에게 여하지 않았  

한  항만 에 시  여하고 다  약  비. ·

가 한 가에 항하는  그   약  

당사 지 여  계없   약  하는 건  갖

어야만 항만 통  한  지 않고 운항할  

게 었다  약  가 하지 않  하여 . , 

얻   는 상   없게 었다 러한 경 . 

등  하여 동등 우 규  한 약  MLC 

동  원 동  약  가  많  가 개(88 , 

 월 재 가 비 가 한 약  상하 다2018 9 ) · (ILO, 

2018d). 

한   약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원  , , 

규 에 라 러한 사항  항만당 에 직  신5.2.2

고할   경우 신고  한 항만당  여, 

 하  한 검  실시하도  항만 에게  

여하고 다.



약상 항만국통  검의 한계3.4 MLC 

약  상당  규  체약  내규  MLC 

  할  도  당사 에게 재량  여하고 

다 러한 약  연  상  . MLC (Flexibility)

 보편  동   약  원만  하  

해 여러 해당사   타 하는 과 에  생한 것

 볼  다 약  신 한 채택   한 . , 

 결과  해할  다 각 원(McConnell et al., 2011). 

 러한 연  하여 약 채택 나 비  

해 갖게 는 담  많    게 었다.

그러나 러한 에도 하고 당사 에 재량  여, 

한 것  에 라 검  실시하는 항만 통

에 는  과  야 시키고 다. 

 연  하여 항만 통  검사  개별 MLC

 내 규  상  습득하 도 어 다 한  . , 

항만에 체 하는 한  시간에 검  루어 야 하는 , 

해당 에  내 규  한 후 신  고  업

 처리하 에는 시간  약  많  다 라  항만. 

통  게 당사 에  규 에 하여 검  

 하거나 피할 개연   에 없다.

항만국통  결함사항 분4. 

항만국통  검결과 개4.1 

럽과 아태지역 항만 통  지역 체  원근 경

과  항만 통  결함건 는 한 차  보 고 

다  경우 에  보는 것과 같. Paris MOU Table 2 , MLC 

약과  약  결함건 는 체 항만 통  ILO 147

결함지  건  같  감 하고 는 지만  약 , 

 결함건 가 체에  차지하는 비  약 MLC 

 (2010 ~ 평균 2012) 15.17 에   후% (2014 ~ 평2016) 

균 15.86  상승하 다  경우에는 결함건% . Tokyo MOU

 마찬가지  원근 경  결함건 가 항만 통  

체 결함건 에  차지하는 비 도 약   평균 5.41 %

에   후 평균 10.87  약 가량 가하 다% 2 . 

하지만 에  원근 경  결함  차지, Tokyo MOU

하는 비  보다 여  낮게 나타나고 다Paris MOU . 

런 결과가 생  원  양 지역 체 원  약MLC 

과  약 비  에  찾   다ILO 147 . Paris 

 개 원  가 약  채택  지 MOU 28 MLC 2006

 약  비 가 하 고 지 든 원ILO 147 · , 2016

 약  당사    개 MLC , Tokyo MOU 20

원   개 원 만   약  당사5 ILO 147 , 

지 약  비 하지 않  원 도 개 나 2016 MLC 4

다(Tokyo MOU, 2017; ILO, 2018a)

러한 상  아태지역보다 경    럽

지역  보다  원근 경에 하여 많  심  가지고 

원 보  하여 한 결과라고 할  다. 

Year

Paris MOU Tokyo MOU

Total 
Def.(a)

No. of 
MLC 

Def.(b)

Percent
(b/a, %)

Total 
Def.(a)

No. of 
MLC 

Def.(b)

Percent
(b/a, %)

2010 64,698 10,271 15.88 90,177 4,676 5.19 

2011 50,738 7,470 14.72 103,549 5,405 5.22 

2012 49,261 7,240 14.70 100,330 5,823 5.80 

2014 46,224 7,234 15.65 86,560 10,140 11.71 

2015 41,777 6,634 15.88 83,606 8,520 10.19 

2016 41,857 6,730 16.08 81,271 8,669 10.67 

Sum 294,555 45,579 15.47 545,493 43,233 7.93 

Source: Annual Reports of the Paris MOU and Tokyo MOU during 
2010-2016 (Paris MoU, 2017; Tokyo MOU, 2017)

Table 2. Comparison of Deficiencies percentage of Seafarers' 

working condition against total deficiencies 

령 박크  및 종에 른 결함사항4.2 , 

에  결함사항 경향  살펴보 에 는 , Paris MOU

에  보는 것과 같   지는 약  Fig. 1 25 MLC 

 후 간 지 건 에 한 변  찾  어 다 하지3 . 

만   상 에 는 약  후지 건 가 25

  보다 많  감 하는 경향  보 다. , Tokyo 

에 는 약  후 결함건 가  지 약 MOU 25 1.5

 가하 다 특     약  보. 5-10

다 약 나 가하 다3.4 . 

Fig. 1. MLC Deficiencies trend by Ship Age compared 2014-2016 

with 2010-2012.



결함사항 건   크 에  변  살펴( )

보 에 는 에  보는  같  약 , Paris MOU Fig. 2 MLC 

 후 결함건 가 약  보다 감 하 고  , 

500 ~    20,000 20 상 감 하 다  % . 

 에 는 약  후 결함건 가 많  Tokyo MOU

가하 특    미만   만  상  , 5 5

에 는 결함건 가  상 가하 다2 .

Fig. 2. MLC Deficiencies trend by Ship Gross Tonnage compared 

2014-2016 with 2010-2012.

주  별 결함사항 건 는  경우 크Paris MOU , 

  가 운 에  약  후 지 건 가 MLC 

약  보다 약 20  내에  약간 가한  다% 

 에 는 감 하 다   에 는 . Tokyo MOU

과 같  든 에  결함건 가 가하 고Fig. 3 , RO-RO 

동차운  포함 냉동운 여( ), , , RO-RO 

객   가 운  결함건 는 약   보다 MLC 

 상 가하 다2 .

Fig. 3. MLC Deficiencies trend by Ship Type compared 2014-2016 

with 2010-2012.

결함 질에 른 결함사항4.3 

럽지역과 아태지역에  많  지 는 결함사항  상

당한 차  보 고 다  지역  상  개 결함사항  . 15

각 지역  원근   체 결함건 에  차지하는 비

 나타낸  살펴보 각 결함 질별 Table 3 , ( )

에 도 차 가 많지만 상  개   지역에  같  결함, 15

사항  개에 과할 도  해당 는 결함 질도  다8

다. 

 항만 통  지역 체  상  개 결함사항에 포함15

 개 결함사항에는 실 청결 드 비 드 8 ( 9232), (

우프  어 드 사고 과 9209, 18408), ( 9227), 

 타사항 드 업공간  드  ( 9298), ( 9203), 

사다리 갱웨  등 드 계 비  타사항 드 ( , 9223), (

 포함 다 생 비 드 개 보 비9299) . , ( 9106), 

드 애 과 미끄러짐 등 드 료 비( 18412), ( 9207), (

드 과 상간 안 한 연결통 드 실 9112), ( 9205), 

청결 드  업 경  타사항 드  ( 18420) ( 9297)

에 만 상  개 결함사항에 포함 는 결함들Paris MOU 15

다 에 상  개 결함사항  에 만 지. , 15 Tokyo MOU

 결함  식 리 드 프   연( 1308), 

드 원채 계약 드 당직  근 시( 9219), ( 1220), 

Paris MOU Tokyo MOU

Def. 
Code

2010~
2012

2014~
2016

Sum
Def. 
Code

2010~
2012

2014~
2016

Sum

9232 10.31 4.31 7.60 1308 4.43 12.73 9.68 

9209 5.76 0.99 3.60 9232 14.42 2.83 7.09 

9227 4.17 1.81 3.10 9223 8.04 3.39 5.10 

9106 4.60 0.95 2.95 9203 5.75 3.31 4.21 

9298 4.54 0.92 2.91 9298 8.02 1.77 4.07 

9203 4.49 0.63 2.74 9209 4.77 3.09 3.71 

18412 2.35 2.02 2.20 9219 4.64 3.10 3.67 

9207 3.25 0.70 2.10 1220 0.00 4.85 3.07 

18408 0.00 4.62 2.09 9227 5.13 1.76 3.00 

9223 3.25 0.60 2.05 1306 2.66 2.47 2.54 

9112 3.19 0.46 1.95 9229 4.19 1.55 2.52 

9205 2.74 0.61 1.78 9233 3.44 1.24 2.05 

9229 2.47 0.62 1.63 18408 0.00 2.68 1.70 

18420 0.00 3.51 1.59 9204 2.52 0.91 1.51 

9297 2.55 0.26 1.52 9228 3.02 0.62 1.50 

Table 3. Percentage of Top 15 deficiencies against Total number 

of deficiencies



간 드 안 한 근 드 비 닻( 1306), ( 9204), ( , 

드 들 다9228) . 

 약  약에 었 에 에 ILO 147 MLC 

약  후  약  결함  MLC ILO 147

 감 하고 는 약  결함  가하고 , MLC 

 알  다 특  약 보다 약   . , ILO 147 MLC 

많  비 한 아태지역에   상  드러지는  원 

식 드  결함  약  보다  후에 ( 1308) 

약 나 가하  가  빈  지 는 결함사항  3

었다 그리고 원채 계약 드 는 약  후 . ( 1220) 3

간  째 지  많  는 결함사항  상하 다. 

같  결함 에도 하고 는 약에 라  결함

드가 다 게 고 는 것  볼  다  들. 

비 결함 지라도 약  하는 항만 에, MLC 

는 결함 드   여하지만  약  18408 , ILO 147

하는 항만 에 는 드  한다 러한 9209 . 

 지역 체  든 원  약  비 가 하MLC ·

거나 다  해결 안  마 하지 않는 한 당 간 지  

에 없  것  보 다. 

한편 양 지역 체  드체계에는 약  , MLC Title 2

원 가 실에  보상  사 보  등과 , , 

 규 에 한 독립  결함 드가 마 지 않고 

드 고 건에 한 타사항  함께 하여야 하18299( )

는 것  악 었다.

당사국에 임한 규 에 한 결함사항4.4 

에  언 한 약 규    내  각 약 3.4 MLC 

당사 에 한 규  살펴보 에  보는  , Table 4

같  개  같  당사  한행사  27 (Standard A4.5  

규  함  규  에 해당 다  개 규 과 ) . 27

 럽지역 체  항만 통  결함사항(2014 ~  2016 )

다  규  결함사항과 비 해보 체 결함 드에 한 , 

결함건 는 건  각 결함 드 당 평균 개 결15,593 205.17

함건 가 지 었다 하지만  개 규 에 한 결함건. , 27

는 건  평균 결함건 는 개  나타났다2,492 178.00 . 

한편 아태지역 체에 는 간 체 개  결함, 3 16,546

건 가 지 었고 는 결함 드 당 평균 개에 해당201.78

는 다 당사 에  규 과 하여 살펴보. , 

건  지 어 결함 드 당 평균 건  어 체 4,737 263.17

평균보다   하 다 그러나 여러 규  하. 

나  동  결함 드  어 처리하는 체계  감안하여

 (Standard A.2.6.2, A3.1.1, A4.1.1(a), A4.1.1(b), A4.1.1(c) 

규  같  결함 드  편 각 규A4.1.1(d) (182999) ), 

당 평균  산  해보   폭 낮아진다175.44 .

MLC 
Standards

Deficiency 
Code

Paris MOU Tokyo MOU

No. of 
Def.

Percent 
of Def.

No. of 
Def.

Percent 
of Def.

A1.1.2 1139 　 　 503 3.040 

A1.1.4 1140 　 　
313 1.892 

A1.4.3(c) 1140 　 　

A2.1.3 1220 465 2.982 1326 8.014 

A2.1.4 1329 　 　 10 0.060 

A2.1.6 1330 　 　 463 2.798 

A2.2.5 18102 2 0.013 3 0.018 

A2.3.4 18104 74 0.475 76 0.459 

A2.3.7 18199 
30 0.192 40 0.242 

A2.3.10(b) 18199 

A2.4.1 18201 
269 1.725 302 1.825 

A2.4.2 18201 

A2.5.3 18202 191 1.225 443 2.677 

A2.5.4 18205 13 0.083 4 0.024 

A2.6.2 18299 

248 1.590 277 1.674 

A3.1.1 18299 

A4.1.1(a) 18299 

A4.1.4(b) 18299 

A4.1.4(c) 18299 

A4.1.4(d) 18299 

A4.2.1(b) 18399 152 0.975 237 1.432 

A4.2.2 18401 496 3.181 324 1.958 

A4.2.3 18404 
12 0.077 10 0.060 

A4.2.4 18404 

A4.2.5 18406 3 0.019 4 0.024 

A4.2.6 18427 22 0.141 39 0.236 

A4.3 18499 515 3.303 363 2.194 

Total Deficiencies 15,593 100.00 16,546 100.000 

Average per all  
Def. codes

205.171 1.316 201.781 1.220 

Sum for Codes of 
national discretion 

2,492 15.982 4,737 28.629 

Average per  
relevant Def. codes

178.000 1.142 263.167 1.591 

Revised average per 
relevant Def. codes

113.273 0.726 175.444 1.060 

Note 1. Revised Average calculated by the number of regulations 

related to the national discretion, i.e. Paris MOU is 22 deficiency 

codes and Tokyo MOU is 27.

Table 4. Comparison of Deficiencies identified during 2014~2016 

related to National discrepancy



약  당사 에게 내  하도  한 , MLC 

약 규 에 한 결함건 가 상  다  규  결함

건 보다  것  알  다 각 규  당 결함건  . 

산한  할 경우 럽지역 체에 는 약 44.8 %, 

아태지역에 는 약 13.05 나 지 는 결함건 가 게 나%

타난다. 

 같  상  항만 통  당사 에  약 

규 에 하여 극  검  하지 않고 다는 것  

할  다 사 항만 통  극  검  . , 

한다고 하 라도 각 당사   규 에 한 , 

보  항만 에  공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공할 경

우 항만 통   항시간 내에 검  료하

가 곤란하다 항만 통  여러 가지 항만 통  . , 

 약 규 에 가하여 각 당사 에   

내 규 지 알  어 고 검과 에  합리  심  , 

 경우  당한 지연  생하지 않  한 시, 

간 내에 에 한 신  해주어야 하는 각 당사, ( )

   가능  많지 않다 특 항만 과 간. , 

 시차 컨 과 같  짧  항만 체 시간 등  감안, 

하  항만 통  다릴  는 당사  신 시간  

지 않다.

러한 경  벽한 상 계  나타내지는 않겠지만, 

항만 통  당사 에  약 규 에 하여 MLC 

검  피하게 다는 것  하는 에는 한 근거

 함  없다고 볼  다. 

결 론5. 

약   동   해사 약들  갖MLC 

고 지 않았  동등 우 규 과 항만 통  도  하

고 다  규  하여 약  비당사   . MLC 

도 당사  항만에 는 에 계없  동 한 

 하여야 하게 었다 것   동  . 

 약과는 다 게 약  비당사  가질  었  , 

 없어지게 었고  당사  든 에 , 

해 항만 통  실시할  는  갖게  

많  동  원   약  비 하게 만드는 

과  생시 다. 

약   지  경과한 시 에   약  MLC 3

해운업계에 어  향  미쳤는지  간  하  

하여 약   과  후 간  럽지역MLC 3 3

과 아태지역  항만 통  결함사항 개 한  88,812

실시하 다. 

 결과 약   후 원근 경에 , MLC 

한 검  많  가  것  할  었다 특 아태. , 

지역에 는  약과  결함건 가 약  보다 

약 가량 가한 것  알  었다 한 약  후2 . , , 

  미만 과 만  상 에  결함건5 5

가 가하 고 과 냉동운  등  에, RO-RO

 결함건 가 약  보다 약  상 가하는 2

 보 다 아태지역과 럽지역에  많  지  상  . 15

개 결함사항  나 내 도  지역에  다 게 나타났

다 그리고 아태지역에  식 리 드 에 한 . ( 1308)

결함건 가 체  12.73 나 차지하  가  많  지 는 %

결함사항  나타났다 러한 상  아태지역  경우 . 

원    약  비 한 가가 개 에 과하ILO 147 5

 것  약  후  약 비  개  MLC 16

가함   야에 한 검  해진 결과  보여진

다 러한 항만 통  동  변  하여 에 . 

미 한 원근  경  개 어 가고 다고 할  다. 

러한 약   과에도 하고 MLC MLC 

약  취지가 십   앞에  언   가지 

 보 어야 할 것 다 첫째 아태지역  원근 경 . , 

야에 한 검  보다  강 하여야 한다 아태지역에. 

 약 당사  많  늘어났고  약 야에 한 MLC

검  강 었지만 럽지역  체 항만 통  결함건, 

 비 약  결함지  MLC 15.86 에 비하여 아태%

지역  약  2/3 10.87 에 고 다% . 

 째는  약  당사  내 규  하도

 한 여러 규 에 한 통 지  마 하여야 한다. 

에  한 것처럼 당사 에게 약  규3.4 , MLC 

 많  한 것  항만 통   규 들에 하여 

검  꺼 할   다 러한  해 하. 

 해 는 동 가 해사  과 통Guideline

해 과 같  지  공하(Unified Interpretation) ( )

여야 한다 러한   통하여 공 경쟁  . 

도하고 원  근 건도 향상    것 다.

째는  약  결함 드  없애고 ILO 147 MLC 

약  결함 드만 운 할 필 가 다 비  . ILO 147

 약  엄연  재하고 아직 하지만  약  , 

약에  태  후  약  결함사항  MLC 

드 만 다  뿐  약  결함사항  포함하고 

 다 게 드 체계  단 한다  사. , , 

항만 통   해 계 가 돈하지 않 보다 , 

한 통계 료  할   것 다.

마지막 는 약과  규   원 가MLC , 

실에  보상  사 보  등과  독립, 

 항만 통  결함 드  새  만들어야 한다  규 들. 



에 한 결함건 가 게 지 었다고 할지라도 원 복지

 해 새 게 도  규  만큼 들 규 에 한 독립

 통계 리가 필 해 보 다. 

 연 는 해운업계가 약  실  어떻게 행하고 MLC 

어   는지  항만 통  검결과 , 

 통하여 간  한 과  가지 도 한 그 

한계 도 하다 라  원에 한 사 등  다양. 

하고 심  후 연  통하여 해운업계가 약  MLC 

어떻게 행하고 실  원  근 경에 어 한 , 

향  미 고 는지  연 할 필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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